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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론

가들  계획  활동  환경에 미치는 향  미리 조

사, 측,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해 운 향  피하거나 

화하  하여 환경 향평가제도  시행하고 다. 

그런  러한 환경 향평가는 가  할  미치는 

지  연안  심  루어지고 어, 공해 는 심해

저  같  할  원  사업에 하여도 제적 에 

 환경 향평가 제도  수립하 는 움직  다. 엔

회 결  69/292  결 에 라 립  할  원  해양

생 다양  보존  지 가능한  한  는 

새 운 제  제정하  한 비 원회( 하 ‘ 비

원회’)에  러한 가 진행 다. 

 는 할  원  환경 향평가에 한 비

원회  여러  에  평가 상  어떻게 정해야 

할 것 가에 한 내  점적  다루어보고  한다.

2. 평가 상 의 두 가지 방법

환경 향평가  하는 활동  정하는  크게  가

지가 다. 첫째, 환경 향평가  하는 활동   

정해 는 것 다. 는 주  내 절차에  사 고 다.  

째, 정한 동 건(threshold)  정하고 그 에 달하거

나 는 향  주는 든 활동  환경 향평가  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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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 다.  스크린닝(screening) 라고 한다. 엔해양

협약  경우 제206조에 환경 향평가는 “실질적 염 

는 심각하거나 해 운 변화”   것 라는 합리적 근거가 

 경우에 환경 향평가  하도  하고 다. 남극환경보

호 정 는 “사 하거나 시적  것에 미치는 못하는 경

우”, “사 하거나 시적  향  미치는 경우”, “사 하거

나 시적  것  과하는 향  미치는 경우”  가지  

동 건  고 , 각 건에 라 다  수  환경

향평가  하고 다.

3. 스크린닝에 의한 평가 상  및 보 책

 지정하는  평가  실시 여  확하게 

할 수 는 점  나, 연하게 적 할 수 없다는 단

점  다. 새 운 합 가 쉽지 않  다 에   

정하는  러한 한계  가지고 고, 비 원회는 

엔해양 협약   합 해야 한다는 점에  협약 제

206조  동 건에  스크린닝  보다 적절할 것

다. 스크린닝 식  단점  확실  후 전 가 그

룹에 한 고 는 지침 형태   정 적  업

트하여 보 할 수  것 다. 

4. 결 론

할  원  환경 향평가는 적 점에  드시 

필 한 절차 , 가능한 가 할  존 하는 차원에  

존  제  틀  지하  전시켜 나아가야 한다.


